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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

□ 감정평가기관 평가 ․ 산정

 ㅇ 토지․물건 등 대부분의 손실보상액 산정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

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

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

□ 사업시행자 직접 산정

 ㅇ 공통적용 단가 산출이 가능한 이사비, 분묘보상액 등 4종의 보상액은 

‘토지보상법 시행규칙*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산정

* 제42조(분묘보상액), 제48조(영농손실액), 제54조(주거이전비), 제55조(이사비)

< 직접산정 손실보상 종류 및 산정방법 >

보상대상 산정방법 비고

이사비

(시행규칙 55조)

통계청 발표 보통인부 노임 및 한국교통연구원

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 

운임을 주택건평 기준에 적용하여 산정
금회 산정

분묘보상액

(시행규칙 42조)

충남 ․ 북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한 ‘22년도 

분묘이전비를 산술평균하여 산정

영농손실액

(시행규칙 48조)

통계청에서 매년 조사.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

통계를 기준으로 산정
통계자료는

5월 국가통계

포털(kosis)에 

발표
주거이전비

(시행규칙 54조)

통계청에서 매년 조사.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

의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

※ 2022년도 영농손실액 및 주거이전비는 관련 통계자료가 5월중 통계청 국가

통계포털(KOSIS)에 발표되며, 토지정책과-3466호(2013.9.30.)「통계를 활용한

보상금 산정시스템 활용」에 의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

정보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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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이 사 비

□ 근거규정 :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(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) 및 별표4

< (별표 4)이사비 기준 >

주택연면적기준
이   사   비

노 임 차량운임 포 장 비

33㎡ 미만 3명분 1대분 (노임+차량운임) × 0.15
33㎡ 이상 49.5㎡ 미만 4명분 2대분 “
49.5㎡ 이상 66㎡ 미만 5명분 2.5대분 “
66㎡ 이상 99㎡ 미만 6명분 3대분 “
99㎡ 이상 8명분 4대분 “

□ 보상기준

 ㅇ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

<별표4>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

 ㅇ 노    임 : 통계작성기관이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기준

- 대한건설협회 공표 노임단가 적용 : 148,510원 (공표일자:2021.1.1.)

 ㅇ 차량운임 :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 기준 

- 한국교통연구원 ‘21년도 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업체 조사 결과 적용 : 209,000원

□ 지급액 
(단위 : 원, ‘21.4.15.현재 기준)

주택연면적기준

이  사  비

지급액(적용)
(=Ⓐ+Ⓑ+Ⓒ)

노 임Ⓐ 차량운임Ⓑ 포장비Ⓒ
33㎡미만 752,710 445,530 209,000 98,180

33㎡이상 49.5㎡미만 1,163,840 594,040 418,000 151,806

49.5㎡이상 66㎡미만 1,454,800 742,550 522,500 189,758

66㎡이상 99㎡미만 1,745,760 891,060 627,000 227,709

99㎡이상 2,327,690 1,188,080 836,000 303,612

      * 이사비 : 10원 미만 끝수 버림(국고금관리법 제4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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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 분묘 보상액

□ 근거규정 

 ㅇ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(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)에 따라 충남․북 

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한 분묘에 대한 보상단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

   *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단서 :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

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

□ 보상기준 

ㅇ 연고자가 있는 분묘(유연분묘)에 대한 보상은 분묘이전비, 잡비 및 이전

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, 연고자가 없는 분묘(무연분묘)에 대한 

보상액은 유연 분묘이전비 및 잡비의 50%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

* 분묘이전비 : 4분판 1매, 마포 24m 및 전지 5권의 가격, 제례비, 노임 5인분
(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%를 가산) 및 운구차량비

* 잡 비 : 위 분묘이전비 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

* 이전보조비 : 100만원
* 석물이전비 : 감정평가 후 보상

□ 지급액(적용) 
(단위 : 원, ‘21.4.15.현재 기준)

구 분 단 장 합 장 3합장 4합장 5합장 6합장 아 장 

유 연
(분묘이전비

+잡비
+이전보조비)

3,610,000 4,650,000 5,490,000 6,120,000 6,540,000 6,750,000 2,350,000

무 연
(분묘이전비

+잡비)

1,180,000 1,700,000 2,120,000 2,430,000 2,643,000 2,750,000 55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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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분묘보상액 산출 세부내역  

구 분 단장 합장 3합장 4합장 5합장 6합장 아장 

유

연

계 3,607,800 4,653,650 5,490,330 6,117,840 6,536,180 6,745,350 2,352,780

분묘
이전비

이전비
(제례비용)

1,609,000 2,413,500 3,057,100 3,539,800 3,861,600 4,022,500 643,600

(이전비×1.0) (이전비×1.5) (이전비×1.9) (이전비×2.2) (이전비×2.4) (이전비×2.5) (이전비×0.4)

운구차량비 397,000 397,000 397,000 397,000 397,000 397,000 397,000

잡비
(분묘이전비의 30%)

601,800 843,150 1,036,230 1,181,040 1,277,580 1,325,850 312,180

이전보조비
(100만원)

1,000,000 1,000,000 1,000,000 1,000,000 1,000,000 1,000,000 1,000,000

무

연

계 1,179,750 1,702,675 2,121,015 2,434,770 2,643,940 2,748,525 552,240

분묘
이전비

이전비
(유연의 50%)

804,500 1,206,750 1,528,550 1,769,900 1,930,800 2,011,250 321,800

운구차량비 103,000 103,000 103,000 103,000 103,000 103,000 103,000

잡비
(분묘이전비의 30%)

272,250 392,925 489,465 561,870 610,140 634,275 127,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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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 적용 기준

1. 적용대상

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등 모든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

2. 적용시기

가. 이사비, 분묘보상액

2022년도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~ 2023년도 보상단가 결정시까지 
 

  나. 영농손실액, 주거이전비

토지정책과-3466호(2013.9.30.)「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시스템 

활용」에 의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용

     


